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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점 부여기준(제19조의3 관련)

가산점 

종류
부여기준 적용대상

논문

․ 국내 학술지 : 0.1점
․ 국외 학술지 : 0.3점
(최대 3건)

※ 작성자가 다수인 경우 ‘가산점/작성자수’에 의하여 가산점 부여

6급이하

공무원

(연구사포함)

외국어

․ 언어별 일정취득 점수 이상자에게 각 0.1점
단, TOEIC S/W와 TEPS S/W는 각 0.2점

외국어 검정 유형 취득점수

영어

TOEIC 845 이상

TOEIC S/W 160점 이상

TOEFL

PBT 587 이상

CBT 240 이상

IBT 94 이상

TEPS 440 이상

TEPS S/W 2등급 이상

G~TELP LEVEL Ⅱ 86 이상

한국외국어대학교
(FLEX)

760 이상

중국어

일본어

JPT(일어) 845 이상

신HSK(중국어) 6급 180점 이상

한국외국어대학교
(FLEX, 일어) 851 이상

한국외국어대학교
(FLEX, 중국어) 851 이상

*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에 한함

직무관련

자격증

․ 사회조사분석사 1급 : 0.3점
․ 사회조사분석사 2급 : 0.15점
․ 빅데이터 분석기사 : 0.2점

※ 사회조사분석사와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에 대해 각각
혜택 부여

* 현 직급에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며, 가산점으로 인한 순위상승은 최대 5단계로 함


